
부천시도시 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 

변경안에 한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4년 11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24일

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◦ 제11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 원회 (2004년 12월 14일) 

상정․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도시과장 오응완)

  □ 제정이유

    ■ 도시 리계획변경결정 

       (자연녹지지역 → 자연녹지지역, 집단취락지구)

    ○ 부천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에 하여 구역내 생활권의 심 는 근

린주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 

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  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서 

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 을 도모하기 

함.

    ○『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』  『개발제한구역내 

취락지구 지정을 한 도시계획(안) 수립지침』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 

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한 도시 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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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                 계 164,627

신설 1 양지나사렛지구 집단취락지구 소사구 범박동 6-1번지 일원
3층이

하
68,577

신설 2 옥련지구 집단취락지구 옥길동 490-2번지 일원 〃 96,050

  □ 주요내용

    ■ 용도지역, 구역 결정(변경)

      ○ 변경없음

    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

      ○ 취락지구 결정(변경)조서

     ○ 건축규모 : 건폐율 40%이하, 용 률 100%이하, 층수 3층이하

       (단, 연면 300㎡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60%이하, 용 률 300%이하, 층수 3층

이하)

     ○ 주민지원사업에 하여 국고에서 70%지원

    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

     ○ 도시 리계획결정도 참조 

  □ 근거법령

     ○『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 제14조』

     ○『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 제37조』



3. 주요질의  답변 요지

질              의 답              변

○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공공시설에

   한 국비는 지원되는지 ?

○ 시비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?

○ 취락지구에 한하여 70%이내에서

   지원될것임.

○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규정에

   보면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고

   있음.

4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5. 심사결과 

   ○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 

   ○ 없  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



부천시 도시 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

변경안에 한의견서

의안번호 제321호  안건명
부천시도시 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 

변경안에 한의견안

제 출 자 부천시장
 의  결  제116회 부천시의회 (정례회) 

 연월일  제4차 본회의 (2004. 12. 23)

부천시도시 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
변경안에 한심사보고

본 도시 리계획 변경 결정(안)은 소사구 범박동 6-1번지 일원, 옥길동 

490-2 일원 등 10호 이상의 취락지역 2개 지구에 하여 건폐율 40%이하, 

용 률 100%이하, 층수 3층 이하의 건축규모가 가능 하도록 하고, 단, 연

면 이 300㎡이하 일 경우에는 건폐율 60%이하, 용 률 300%이하, 층수 3

층 이하로 건축 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에서 정한 바

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하여는 국고에서 70%가 지원되도

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며, 공공사업에 의해 이축되는 경우 이축토지에 

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 을 기하고, 주민공람공

고 기간  요구된 민원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극 으로 반 하여야 

한다는 의견임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4년 12월 23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천시의회 의장



부천시도시 리계획(집단취락지구지정)결정변경안

의 안

번 호
제321호

제출년월일 : 2004.  11. 23.  

제  출  자 : 부  천  시  장

의결

년월일 

2004.12.23

(제116회)

□ 제안사유

  ■ 도시 리계획변경결정 

     (자연녹지지역 → 자연녹지지역, 집단취락지구)

   ○ 부천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에 하여 구역내 생활권의 심 는 

근린주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

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   취락정비사업을 시행

함으로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

을 도모하기 함.

   ○『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』  『개발제한구역

내 취락지구 지정을 한 도시계획(안) 수립지침』에 따라 개발제

한구역내 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한 도시 리계획을 결정(변

경)하고자 함



구

분

도
면
표
시
번
호

지  구  명
지구의

세  분
    치

층 수
제 한
내  용

면

(㎡)

최 

결정

일

비

고

합                  계 164,627

신설 1 양지나사렛지구 집단취락지구 소사구 범박동 6-1번지 일원
3층이

하
68,577

신설 2 옥련지구 집단취락지구 옥길동 490-2번지 일원 〃 96,050

 □ 주 요내 용

   ■ 용도지역, 구역 결정(변경)

      ○ 변경없음

   

   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

    ○ 취락지구 결정(변경)조서

   ○ 건축규모 : 건폐율 40%이하, 용 률 100%이하, 층수 3층이하

   (단, 연면 300㎡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60%이하, 용 률 300%이하, 층수 3층이하)

   ○ 주민지원사업에 하여 국고에서 70%지원

  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

    ○ 도시 리계획결정도 참조 

  □ 근 거 법 령

    ○『개발제한구역의지정 리에 한특별조치법 제14조』

    ○『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 제37조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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